
2차 홍역 예방접종 통지서

취학아동 성명 취학아동 주민등록번호

  2000～2001년 두 해 동안 약 5만 명에 가까운 홍역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. 대부분이 만 4～6세 2차 홍역 예방접종을 

받지 않은 초등학생이었으며, 폐렴이나 뇌염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. 그러나 

홍역은 2회 접종(만12～15개월, 만4～6세)으로 예방이 가능하므로,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2회의 예

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.

  홍역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『전염병예방법 제9조 및 제20조』규정에 의거하여, 2010년 취학아동은 반드시 입학전에 2차 

홍역 예방접종을 받고, 접종기관이 발급한 <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>를 입학시 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년      월      일        시장‧군수‧구청장             󰄫｝
※ 위 통지는『전염병예방법 제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조』의 규정에 의한 <예방접종 명령서>에 갈음합니다.

♠ 학부모 유의사항 ♠

◦ 만4～6세 2차 홍역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기록이 불확실하여 접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
-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종을 받은 후에 <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>(뒷면)를 발급 받으십시오.

  - 접종 절대 금기 사항으로 접종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: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진단 확인을 받으십시오.

  ※ 과거에 홍역을 앓았던 경우라도 예방접종을 받으셔야 합니다.

◦ 만4～6세 2차 홍역 예방접종을 이미 받은 경우

  - 반드시 접종을 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의사의 확인을 받으십시오. 

  - 접종기관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방문이 곤란할 경우 : 보건소에서 접종하였던 경우는 ‘거주지 보건소’를, 의료기관에서 접종

하였던 경우는 취학아동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‘근처 의료기관’을 방문하여 기록 확인 요청을 하십시오.

  - 접종기관이 폐업 또는 통폐합한 경우 : 접종기관 소재지 보건소나 거주지 보건소의 확인을 받으십시오.

  ※ 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시에는 <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> 서식과 함께 <모자보건수첩(아기수첩)>과 의료보험카드

를 지참하고 가서 확인을 받고, 입학시 <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>를 학교에 제출하여 주십시오.

♠ 접종기관 유의사항 ♠

◦ 반드시 기록(의무기록, 예방접종대장, 모자보건수첩 등)에 의해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십시오.

 (허위 작성시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)

◦ 의무기록, <모자보건수첩>등에 접종기록이 없거나 미접종자인 경우는 홍역 예방접종을 권유하고, 접종을 시행한 후

   <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>(뒷면)를 발급하여 주십시오.

◦ 확인 기재 방법

  - 만4～6세 2차 홍역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: 접종일, 접종기관 기재 후 확인서명

  - 만4～6세 2차 홍역 예방접종 제외대상인 경우 : 접종 제외 대상(접종 절대 금기)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(√)

 ※ 타 접종기관에서 접종을 받은 경우 : 가능한 한 해당 접종기관과 협의하여 접종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. 

 ※ 질병관리본부는 2002년부터 개인별 예방접종기록에 한하여 ‘예방접종등록사업’을 추진․운영하고 있으며, 전산등록된 

자녀의 예방접종기록에 한하여 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(http://nip.cdc.go.kr)에서 조회 및 접종증명서를 신청하실 

수 있습니다. 단, 접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수령하셔야 합니다.

취학전 홍역예방접종으로 홍역을 퇴치합시다!


